
[A-1]  이에 앞서 소 도살의 금령(禁令)을 풀었고, 또 공연(公宴)에는 쇠고기를 쓰도록 하므로 이때부터 궐내에서는 쇠고기를 

꺼림없이 쓰고, 나인이 사사로이 잔치를 마련해 드리는 데에도 한꺼번에 8, 9마리의 소를 잡았으며, 다른 비용도 이와 

맞먹었다. (국역조선왕조실록, 연산군 12년, 1506년 6월 23일)

[A-2]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좌승지 권맹손(權孟孫), 좌부승지 정갑손(鄭甲孫), 우부승지 윤형(尹炯), 동부승지 황치신(黃致

身) 등은, 이제 바야흐로 기후가 불순하여 밤낮으로 진념하시는 때에 근신(近臣)으로서 지극하신 뜻을 몸받지 아니하고, 

손님 전송을 빙자하여 공공연하게 천인의 집에 모여서 기생을 불러 풍악을 잡히고, 또 쇠고기를 썼으니, 진실로 부당하

옵니다. 맹손과 치신은 이 모임을 맡아 설비하였사오니, 더욱 부당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근신에게 이르기를, “쇠고기

를 쓰는 것은 사람마다 범하는 바다. 예전에 허지(許遲)가 대사헌으로 있을 때에 아뢰기를, ‘신이 항상 형장 1백에 해당

하는 죄를 범합니다.’ 고 하였으니, 이 말이 매우 곧은 말이다.” (국역조선왕조실록, 세종 16년, 1434년 8월 2일)

[A-3]  “소를 도살하는 것은 본래 금지 조항에 관계된다. …(중략)… 지금은 이 법이 아주 없어져 각 궁방(宮房)같은 데도 모두 

소속된 우사(牛肆)가 있으며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일로 보는데, 만일 법을 집행하는 유사(有司)인 신하가 먼저 궁방 소

속의 우사부터 엄중히 조절(操切)을 가한다면 어떻게 모람(冒濫)된 폐단이 있겠는가.” (국역조선왕조실록, 정조 21년, 

1797년 6월 24일)

[A-4]   “농가의 으뜸으로 치는 물건 중에는 소가 제일인데 소를 길러 번식시키는 일은 점차 그전만 못하고 날마다 마구 잡아먹

는 일은 이 근년에 가장 심해졌습니다. 이름 있는 고을이나 큰 도회지에는 성균관 하례들이 푸줏간을 설치하고 가난한 

집과 피폐한 마을에서는 미욱한 백성들이 소를 잡아 고기를 나누어 먹습니다. 심지어 큰 거리의 늘어선 가게에는 쇠고

기 파는 것을 업으로 삼는데 쌓아놓은 고기가 마치 산더미 같습니다.  …(중략)… 아, 소를 도살하는 일을 나라 법으로 

크게 금하고 있고 더구나 지금 농사를 망치는 폐단이 모두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금지하는 법을 거듭 밝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도신(道臣)은 속전(贖錢) 거두는 일을 꺼려하여 묻지도 않고, 수령은 혹간 백성들을 소란

스럽게 할까봐 내버려두어 수십 년 동안 언제나 하는 단속으로만 그침으로써 금지하는 법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고 말

았습니다.” (국역조선왕조실록, 정조 17년, 1793년 9월 11일)

[A-5]  성균관(成均館)에서 먹여 주는 유생(儒生)의 수가 과다하여 반찬을 대지 못했다. 쇠고기를 공궤(供饋)한 것이 그 유래가 

이미 오래인데, 이때 생원(生員) 정자견(丁自堅)이 홀로 먹지 않자, 박훈(朴薰)ㆍ윤자임(尹自任) 등이 금하는 고기를 학

궁(學宮)에서 씀이 불가하다고 주창하매, 여러 의논이 먹지 않기로 하였는데, 제생(諸生)이 재(齋) 안 및 명륜당(明倫堂)

에서는 먹고, 오직 식당(食堂)의 일제히 모이는 곳에서는 먹지 아니하므로, 식자(識者)들이 특이한 체하는 것을 우려했

다. (국역조선왕조실록, 중종 7년, 1512년 10월 30일)

[A-6]  “그 우마(牛馬)를 도살(盜殺)하는 자는 오로지 이 신백정(新白丁)이기 때문에, 영락(永樂) 9년에 신백정을 조사 색출하여 

도성으로부터 3사(舍) 밖으로 옮겨 놓았던 것입니다. 근래에 와서 이 금지법이 무너져, 드디어 성 안과 성 밑으로 모두 

돌아와 살면서, 한가로운 잡인과 더불어 같이 우마를 훔쳐내어 도살(屠殺)을 자행하니, 그 간악(奸惡)함이 막심하옵니

다. …(중략)… 또 우마의 고기를 먹는 자에게 다만 태형(笞刑) 50대를 가하니, 사람들이 이를 모두 가볍게 여기고, 그 

고기가 나온 곳을 묻지 않고 공공연하게 사서 먹으므로 도살이 근절되지 않고 있사오니,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국역

조선왕조실록, 세종 7년, 1425년 2월 4일)

[A-7]  “소[牛]의 도살(屠殺)은 금령(禁令)이 있는데, 근래에 도살이 더욱 심하니, 이를 붙잡아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그 범인의 

가산(家産)을 상(賞)으로 충당하고, 대소 인원은 쇠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되, 이를 어기는 자는 논죄(論罪)하소서.” (국
역조선왕조실록, 태종 15년, 1415년 6월 5일)

Supplementary Data 1.  The historical records maintained in the national digital archive, DB of Korean Classics (http://db.itkc.or.kr/it-
kcdb/mainIndexIframe.jsp) were searched using the related key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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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8]  우리나라는 산동과 가까운데도 그 습속이 똑같지 아니하여 하루에 몇백 마리의 소를 먹어 없애는데도 농사가 또 폐지되

지 않으니, 그 풍속을 짐작해 알 수 있다. 이문성(李文成 이이(李珥)를 말함)이 쇠고기를 먹지 않은 것은 곧 이러한 의도

였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양(羊)을 키우면 소의 도살을 금하는 일은 힘들이지 않고도 저절로 해결된다.” 고 하였는데, 

이 논의가 매우 좋기는 하나 풍토가 양을 키우기에 적합하지 못하여 향사(享祀)에 쓰이는 제수(祭需)를 책시(柵市)에서 

사 오는 실정이니, 사람들이 쇠고기를 먹는 것을 어떻게 양으로 바꾸겠는가. (임하필기 제25권, 춘명일사, 쇠고기를 먹

지 않는 일)

[A-9]  “우역(牛疫 소의 전염병)으로 살아남은 소가 얼마 없는데도 도살을 중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개 우리나라 사람의 습성

은 쇠고기 맛을 으뜸으로 쳐서 이를 먹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이 여기고 있으므로 엄한 금령(禁令)이 있어도 돌아보지 않

고 있습니다.” (송자대전 제17권, 소차, 시정에 대해 조목조목 진달하는 차자)

[A-10]  “서울 안을 말하자면, 23개의 현방(懸房) 외에 사가(私家)에서 불법으로 도살(屠殺)하는 것과 교외(郊外)와 강포(江浦)

에 설치한 푸줏간을 통틀어 계산하면 하루에 잡는 소가 몇백 마리는 될 것이고, 외방의 시골로 말하자면 고을의 푸줏

간은 이미 법의 뜻이 아니고 시장에서 숱하게 도살하여 판매하는 것이 팔도를 통틀어 계산하면 하루에 잡는 소가 몇천 

마리는 될 것입니다.” (각사등록, 경상우병영계록, 철종 9년, 1858년 7월 초 6일 승정원 개탁) 

[A-11]  “우금(牛禁 소의 도살을 금하는 일)이 법대로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는 것이 지금처럼 심한 적이 없으며 현방(懸房) 외

에 여항(閭巷) 사이에서 사사로이 함부로 도살(屠殺)하는 일이 곳곳마다 벌어지고 있고 숱하게 화매(和賣 물건을 사는 

사람과 서로 흥정하여 팖)를 하는 것이 공포(公庖)와 차이가 없는데, 법사(法司)에서 감히 그것을 따지지 못하는 이유

가 하나는 사부(士夫)의 집안이 빙자하고 부탁하는 까닭이고 하나는 법사의 하례(下隸)들이 그들과 체결한 까닭입니

다.” (각사등록, 충청감영계록, 철종 4년, 1853년 12월 18일)

[B-1]  현방(懸房): 소를 잡아 고기를 파는 곳이다. 반인(泮人: 성균관에 딸려 있으며 대대로 쇠고기를 팔던 사람. 관인이라고

도 한다)이 그 파는 일을 맡았는데, 고기를 걸어 놓고 파는 까닭에 현방이라 부른다. 중부 다섯 곳인데, 하량교, 이전(履

廛), 승내동(承內洞), 향교동(鄕校洞), 수표교이고, 동부 세 곳인데 광례교(廣禮橋), 이교(二橋), 왕십리이고, 남부 네 곳

인데, 광통교, 저동, 호현동(好賢洞), 의금부이고, 서부 일곱 곳인데, 태평관, 소의문 밖, 정릉동, 허병문(許屛門), 야주

현(冶鑄峴), 육조 앞, 마포이고, 북부 세 곳인데, 의정부, 수진방, 안국방으로 합쳐서 스물 세 곳이다. (신증동국여지승

람, 제3권, 비고편 - 동국여지비고 제2편, 한성부)

[B-2] 현방(懸房)을 광례교(廣禮橋) 동쪽에 더 설치하였다. (국역조선왕조실록, 정조 6년, 1782년 1월 24일)

[B-3]  “창의문(彰義門)에서 밖으로는 상평창 이하까지, 안으로는 사재감의 상하계(上下契)와 분선공감계(分繕工監契), 수성궁

계(壽城宮契), 사직동계(社稷洞契), 연추문계(延秋門契) 등 5개 정계(井契)까지 누천 여 호가 모두 먼 곳 현방(懸房)에서 

쇠고기를 사서 먹기 때문에 뭇 사람들이 장동(壯洞)의 기지(基址) 안에 한 개의 현방을 설치하기를 바라는 것은 그 유래

가 이미 오래되었으나 아랫사람이 감히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광례교(廣禮橋)의 예에 따라 장동에 현

방 하나를 설치하여 폐단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 주소서.” (국역일성록, 정조 20년, 1796년 1월 25일)

[B-4]  “신이 성상의 하교에 따라 전복들을 불러다가 폐막을 물으니, ‘첫째는, 현방(懸房)을 가설(加設)하는 일입니다. 본관 전

복들의 인구는 점차 많아지고 신역(身役)은 갈수록 무거워져 21개 현방의 이익으로써 생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경모

궁 동구(洞口) 근처에 1개 현방을 가설하여 전복들로 하여금 생업을 삼도록 허락한다면 인가(人家)가 점점 모여들고 생

계를 의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국역일성록, 정조 6년, 1782년 1월 24일)

[B-5]  “현방(懸房) 시민 등이 아뢰기를 ‘북한(北漢)의 연서(延曙), 창의문(彰義門) 내외계(內外契)부터 분선공감(分繕工監) 이하

에 이르기까지 현방이 없고 강교(江郊)는 용산(龍山) 이상부터 뚝섬[纛島]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강 및 동교(東郊)의 우이

촌(牛耳村) 등과 흥인지문(興仁之門) 밖에도 현방이 없습니다. 이 두 곳에 광례교(廣禮橋)에 있는 현방의 예대로 현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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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설치하면 매년 받아들이는 것이 600여 냥이 되고 이 돈으로 반촌(泮村) 백성이 감당하는 제반 신역(身役)에 보충하도

록 하면 이에 의지해서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국역일성록, 정조 20년, 1796년 11월 30일)

[C-1]  “본부의 금리(禁吏)가 사사로이 도살을 했다는 죄인 한 명을 잡아왔는데 조사시켜 봤더니, 어의궁(於義宮)에서 무역하는 

것이라 핑계대고 싼 값에 현방(懸房)의 고기를 강제로 사서 몰래 스스로 팔다가 잡힌 자였습니다.” (국역조선왕조실록, 

정조 18년, 1794년 10월 7일)

[C-2]  “이른바 가죽을 벗기는 장인은 다른 각종 공장(工匠)에 비할 것이 못 되어서 모두 반인(泮人)의 노예(奴隷)들인데, 밤에

는 각처의 현방(懸房)에서 사사로이 도살하여 생기는 이익을 먹고, 낮에는 놀면서 일하지 않습니다.” (승정원일기, 영조 

1년, 1725년 12월 18일)

[C-3]  “반촌(泮村) 사람들의 생계는 오직 현방(懸房)에 달려 있는데 근래 그 이익을 침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봉상시의 제수

용 편포(片脯)는 전부터 봄가을 두 달에 기한을 정해 만드는 것이 규례인데, 근래에는 포를 만든다고 빙자하여 사계절 

아무 때나 마음대로 도살하고서 무판(貿販)하여 이익을 취합니다.” (승정원일기, 영조 3년, 1727년 10월 13일)

[C-4]  “지난번에 성균관 대사성이 현방에서 정수 이상을 도축하는 일을 금하지 말도록 하는 것으로 연석에서 상께 여쭈어 거

조(擧條)를 낸 뒤 법사(法司 형조(刑曹))에 공문을 보내면서 성책(成冊)을 만들어 보내왔습니다. 봄 여름 기간에 도축할 

수 있는 정수를 채우지 못한 것을 가을 겨울에 정수를 넘더라도 채워서 도축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 총 1,200여 두

(頭)였는데 이미 연석에서 상께 여쭌 일이므로 8월 이후로는 금리가 현방 근처에 전혀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한결같이 

정수 이상을 도축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중략)… 정수를 넘더라도 채워서 도축할 수 있도록 추후에 허락한 것

은 실로 전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례 없던 일을 만들어 내어 낭자하게 함부로 도축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

으니 거의 백성에게 법을 범하라고 가르치는 데 가깝지 않겠습니까. 1년에 정수 이상을 도축한 것만도 1,000두를 넘는

데 이 밖에 함부로 도축한 것이 또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국역일성록, 정조 19년, 1795년 11월 18일)

[C-5]  “근간에 듣건대 전복(典僕)의 무리들이 성균관 안에서 몰래 도살하여 현방(懸房)에 내다 팔아 현방붙이들이 정수 이상 

도살을 금하는 형률을 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국역일성록, 정조 22년, 1798년 12월 20일)

[C-6]  “현방을 설치한 것은 법의 취지가 막중한데, 한 해에 의무적으로 잡아야 할 소의 숫자가 2만 마리 가까이 되어 몹시 고

통스러운 폐단이 점차 버티기 어려울 지경이 되고 있습니다. …(중략)… 궁노는 약탈이나 다름없이 터무니없이 멋대로 

채 가서 싼값에 매매하여 이익만을 도모하며, 금리는 밀도살을 금하지 않고 도리어 현방을 침탈하며 도살해야 할 고기

를 트집 잡아 이중으로 도살한 혐의로 속전을 징수하여 모두 전처럼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국역일성록, 정조 19년, 

1795년 8월 22일)

[D-1]  “우금(牛禁)에 대한 신칙이 그동안 어떠하였습니까? 그런데도 경외(京外)가 전혀 방한(防限)됨이 없이 갈수록 더욱 심해

지고 있습니다. 경중의 경우에는, 23개 현방(懸房) 외에 사가(私家)에서 도살하고 교동(郊垌)과 강포(江浦)에서 푸줏간

을 설치하니 하루에 도살하는 것을 통틀어 계산하면 소가 몇백 마리가 되겠습니까? 향외(鄕外)의 경우에는 고을에 푸줏

간을 두는 것이 이미 법의(法意)가 아닌데도 시장에서 질펀하게 도살하여 판매하니 팔도(八道)를 통틀어 계산하면 하루

에 도살하는 소가 몇천 마리가 되겠습니까?” (각사등록, 충청병영계록, 철종 9년, 1858년 6월 18일)

[D-2]  “농사의 근본은 소에 달려 있는데 향외(鄕外)에 밀도살이 성행하고 있으니, 현방(懸房)의 규례대로 팔도의 도사(屠肆)를 

설치하지 않을 수 없는 곳에 성균관의 하례를 돌아가며 보내어 한결같이 양도(兩都) 및 광주(廣州)와 수원(水原)의 규례

처럼 밀도살을 조사하고 관에 알려 형배(刑配)하게 하고, 석채(釋菜)에 쓰이는 포우(脯牛) 역시 성균관의 하례로 하여금 

사부(四府)의 규례대로 진배(進排)하게 하자는 일입니다.” (국역일성록, 영조 52년, 1776년 1월 21일)

[D-3]  “근년 이래로 여항(閭巷)에서 사사로이 도살하는 사례가 날로 성해지고 있는데, 삼사에서 나가 금지시키는 것을 비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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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고는 있지만 끝내 엄히 막지는 못해 결국에는 생업을 잃고 살아가기 어려운 폐단이 모두 전복에게 돌아가고 있습니

다… (중략)… 그런데 공인(貢人)들은 포를 만들 때마다 기한을 늘리고 정해진 수를 초과하여 길거리에서 발매(發賣)하

기를 현방과 다름없이 하니, 이러한 것 또한 참으로 한심스런 일입니다. 그리고 삼법사(三法司) 하례(下隷)들이 고사(告

祀)를 지내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매년 10월에 멋대로 사사로이 도살하여 낭자하게 가져다 쓰는데 이것도 이미 법사

의 하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고사를 지내는 달이 되기도 전에 많은 수를 함부로 도살하여 심지어는 같

은 조(曹)나 사(司) 안에서 아전은 아전대로 하례들은 하례들대로 모두 도살을 해서 서로 사고팔면서도 조금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법을 행사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먼저 법을 범하여 금지시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래에서 멋대로 법을 범하

는 것이니, 그들이 하는 짓들을 따져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국역일성록, 정조 5년, 1781년 2월 3일)

[D-4]  “날마다 시전(市廛)에 쌓이는 어물(魚物)이 모두 술집으로 들어가고, 현방(懸房)에서 도축한 육류로도 부족하여 사사로

이 도살하는 일이 날로 치성해지며, 채소와 시유(柴油) 따위까지도 덩달아 폭등하였습니다.” (국역일성록, 정조 16년, 

1792년 9월 1일) 

[E-1]  선친이 쇠고기 육회를 좋아하셨기 때문에 선친이 돌아가신 뒤에는 종신토록 쇠고기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암서집, 제

32권, 묘갈명)

[E-2]  이번 윤4월 6일 함흥 본궁에 작헌례를 섭행할 때 5실(室) 11위(位)에 1위마다 제물(祭物), 향촉(香燭), 시접(匙楪), 제주

(祭酒)를 진설하였다. 제물은 반(飯) 1기(器), 갱(羹) 1기, 다(茶) 1기, 다분(茶粉) 1기, 설고병(雪糕餠) 1기, 화전병(花煎

餠) 1기, 절병(切餠) 1기,… (중략)…, 육회(肉膾) 1기, 개자(芥子) 1기, 어회(魚膾) 1기, 생복숙(生鰒熟) 1기, 삼합숙(蔘

蛤熟) 1기,… (후략) (국역일성록, 정조 16년, 1792년 윤4월 11일)

[E-3]  동부(東部)의 고 군수 이혁(李爀)은, 6세 때에 어미가 젖에 부스럼이 생기는 병을 앓았는데, 어미가 간절히 육회를 먹고 

싶어 하였다. 때 마침 설이어서 이웃집에서 소를 잡으니 그가 가서 양(羘)을 조금 얻어 어미에게 올렸다. (국역일성록, 

정조 18년, 1794년 7월 16일)

[E-4]  [수라와 반과의 그릇 수에 관한 정례] 대반과(大盤果)는 - 43그릇이다. 과거를 설행하는 해에만 거행한다. - 약과(藥果) 

1그릇, - 높이는 1자, 값은 20냥이다. 자는 유척(鍮尺)을 쓴다. 이하 이를 따른다. - 각종 빙사과(氷絲果 빈사과) 1그

릇, - 높이는 1자, 값은 8냥이다. - 만두과(饅頭果) 1그릇, - 높이는 7치, 값은 13냥이다. - 다식과(茶食果) 1그릇, - 

높이는 7치, 값은 14냥이다…. (중략) ….  약반(藥飯 약밥) 1그릇, - 값은 3냥이다. - 육회(肉膾) 1그릇, - 높이는 4

치, 값은 2냥이다. - 열구자탕(悅口子湯) 1그릇, - 값은 6냥이다. - 절육(截肉) 1그릇, - 높이는 8치, 값은 31냥이다. 

- 병청(餠淸) 1그릇, 초장(醋醬) 1그릇, 개자(芥子 겨자) 1그릇이다. 값은 도합 400냥이다. (국역일성록, 정조 20년, 

1796년 2월 11일)

[E-5]  진찬상(進饌床)은 59합(盒)이다. 점증병(粘甑餠 찰시루떡), 밀점증병(蜜粘甑餠), 신감채점증병(辛甘菜粘甑餠 승검초찰

시루떡),… (중략) … 황육누르미(黃肉於音味 쇠고기누르미), 생합누르미(生蛤於音味), 양색란누르미(兩色卵於音味), 동

과누르미(冬瓜於音味 동아누르미), 잡누르미(雜於音味), 합쳐서 1합이다. 어채(魚菜) 1합이다. 수상화(水霜花) 1합이다. 

육회(肉膾) 1합이다…(후략) (국역일성록, 정조 20년, 1796년 6월 18일)

[E-6]  어(魚)와 육(肉)은 바로 탕(湯)이니, 어와 육 이외에 다시 별도로 탕을 두지 않았습니다. 만약 생선회와 육회 따위를 쓰고

자 한다면 별도로 셋째 줄에다 진설하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미호집, 제11권, 서, 정승의에게 답하다)

[F-1]  설문(說文) 성자 주(腥字注)에 “별이 보일 적에 돼지고기를 먹으면 근육 속에 조그마한 식육(息肉: 근육 속에 쌀알과 같

은 응어리)이 생긴다.” 하였는데, 시(時)를 주관한다는 이유는 알 수 없다. (오주연문장전산고, 인사편 1, 인사류 2, 수

요, 인물(人物)의 생사(生死)를 세월로써 한정한 데 대한 변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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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같이 먹으면 촌백충(寸白蟲)이 생긴다 《고사촬요》. (산림경제 제2권, 치선, 음식의 금기사항)

[F-3] 쇠고기하고 막걸리[白酒]를 같이 먹으면 촌백충이 생긴다《고사촬요》. (산림경제 제2권, 치선, 음식의 금기사항).  

[F-4]  촌백충은 색은 하얗고 모양은 납작하게 생겼다 (色白形扁). 장과 위에 있다. 때때로 스스로 몸밖으로 나오기도 한다. (동

의보감 내경편)

[F-5]  내가 늘 가슴이 아파서 벌레가 많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약(주: 촌백충을 치료한다는 석회, 참느릅, 빈랑을 섞은 

약)을 먹었는데 그 다음날 촌백충이 한뭉치 나왔다. 그 가운데 긴 벌레가 2마리 있었는데 길이는 二尺五寸이었다. 또 다

른 하나는 마디마다 다 끊어져 있었다. (동의보감, 내경편, 충, 촌백충)

[G-1]  고려는 정치가 아주 어질며, 부처를 좋아하고 살생을 금한다. 그러므로 국왕이나 상신(相臣)이 아니면 양과 돼지의 고기

를 먹지 못한다. (해동역사, 제28권, 풍속지)

[G-2]  “고려 사람들은 성품이 유순하고 인자하며, 죽이는 것을 싫어해서 도살을 하지 않는다. 만약 양이나 돼지고기를 먹고 싶

으면 짚으로 덮어 싸서 구워 먹는다.” 하였다. (해동역사, 제28권, 풍속지)

[G-3]  고려의 풍속은 양과 돼지가 있기는 하지만 왕공이나 귀인이 아니면 먹지 못하며, 가난한 백성은 해산물을 많이 먹는다. 

(해동역사, 제28권, 풍속지)

[H-1]  알 수 없는 일은 집에서 돼지를 기르지 않고 채소밭에는 울타리를 치지 않는다. 무거운 짐을 끄는 데에는 오직 소나 말 

외에는 쓰는 것이 없고, 말을 부리는 사람은 많고 소를 부리는 사람은 적다. 목축에는 전혀 양을 볼 수 없다. 고기를 먹

으려면 산이나 바다에 그물이나 통발을 쓰고, 나물을 먹으려면 강이나 바다에 나가 캔다. 평안도에서 황해도까지 오면

서 본 것이 이러하였다. 촌 늙은이 중에는 한 번도 돼지고기 맛을 모르다가 우연히 관청에서 베푸는 잔치에서 먹게 되

면, 곧 꿈속에서 돼지가 채소밭을 망치게 되는 꿈을 꾸는 자도 있다. 관청에서라야 양이나 돼지를 두었다가 향음례(鄕飮

禮) 때에 더러 쓰기도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제1권, 경도 상, 조선부)

[H-2]  승정원에 이르기를, “마른 고기와 제철 물건은 진상함이 마땅하나, 노루와 사슴 같은 것을 사냥하여 잡으려 하면 시끄럽

고 요란한 폐단이 있고, 또 먼 길에 흔히 상하기도 할 것이며, 이제 농사철을 당하여 민폐가 될까 두려우니, 내 각도로 

하여금 날고기를 올리는 것을 정지시키고 궐내 여러 곳에서 쓸 것은 하루에 돼지 한 마리씩을 쓰게 하려는데 어떠한가.” 
하니, 도승지 조서강(趙瑞康)이 호가(扈駕)한 대신들과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우리 나라 사람이 돼지고기를 즐기지 

않사오니, 보통 사람도 그러하온데 어찌 궐내에서 쓸 수가 있겠습니까. 먼 도는 진상하는 것을 우선 정지시키되, 가까운 

도는 정지시킬 수 없사옵니다.” 하였다. (국역조선왕조실록, 세종 25년, 1443년 3월 4일)

[H-3]  7월. 태묘의 제사에 쓰는 희생으로 양 1마리와 돼지 1마리를 늘리도록 명하였다. 이에 앞서 태묘의 각 위(位)마다 등갱

(㽅羹) 3그릇과 형갱(鉶羹) 3그릇을 올리는데 모두 쇠고기만을 써왔다. 이때 이르러 대신이 아뢰기를, “이는 소는 넉넉

하고 양과 돼지는 부족한 데 연유한 것입니다.” 하니, 상이 바로잡도록 명한 것이다. (국조보감 제63권, 영조조 7)

[H-4]  길에서 푸줏간 사람을 만나서 자세히 물어 보았다. 우리나라에서는 매일 잡는 소를 계산하면 500마리가 된다. 나라의 

제향(祭享) 때나 호상(犒賞) 때에 잡는 것, 또는 반촌(泮村)과 서울 5부(五部) 안 24개소의 푸줏간에서 잡는 것, 게다가 

전국 300여 고을마다 관에서 반드시 푸줏간을 열게 한다. 작은 고을에서는 날마다 소를 잡지는 않으나 큰 고을에서 겹

쳐 잡는 것으로 상쇄되고, 또 서울과 지방에서는 혼례와 잔치ㆍ장례ㆍ향사(鄕射) 때 그리고 법을 어기고 밀도살하는 것

을 대강 헤아려 보아도 그 수가 이미 500마리 정도가 된다. 대체로 소는 열 달 만에 나서 세 살이 되어야 새끼를 밸 수 

있으니, 몇 년 만에 한 마리씩 낳는 것으로는 날마다 500마리씩 죽는 것을 당해내지 못할 것은 명백하다. 이러니 소가 

날마다 귀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농부들 중에 스스로 소를 갖추고 있는 자가 극히 적어서 항상 이웃에서 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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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는데 빌리는 날짜 대로 품을 앗아야 하기 때문에 논갈이가 반드시 때를 놓친다. 마땅히 소의 도살을 일체 금한다면 수

년 안에 농사를 짓는 데 때를 놓쳐서 한탄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나라에는 다른 축산이 없

기 때문에 소의 도살을 금하면 결국 고기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다. 소의 도살을 금한 후에라야 

백성들은 비로소 다른 축산에 힘을 써서 돼지와 양이 번식해질 것이다. 지금 돼지를 사가는 자가 등에 두 마리를 지고 

가다가 서로 눌려 죽으면 부득이 잡아 파는 정도인데도 오히려 묵은 고기가 있다. 이는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즐기지 않

기 때문이 아니라, 쇠고기가 특히 많기 때문이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돼지고기나 양고기는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못하므로 병이 생길까 염려스럽다.’고 하나 이 또한 그렇지 않다. 음식이란 습성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중국 사람

들은 어디 모두 탈이 났던가? 율곡(栗谷)은 평생 쇠고기를 먹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이미 그 힘을 먹고 또 그 고기를 먹

는 것이 옳겠는가.’ 라고 했으니, 매우 당연한 이치이다. (목민심서, 호전, 제6조 권농)

[I-1]  대개 그들은 오직 현방에 명맥을 의존하고 있으나 저육전(豬肉廛)이 예전보다 배나 많아져서 현방이 이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승정원일기, 영조 1년, 1725년 4월 21일)

[I-2]  특진관 민진원이 아뢰기를, “현방은 원래 48곳인데 계축년에 21곳으로 줄었고 돼지고기를 파는 저육전은 시장 서류를 

보면 6-7곳에 불과했는데 근래 점점 성하더니 거의 70-80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승정원일기, 숙종 38년, 1712년 9월

28일)

 

[I-3]  돼지고기 파는 저육전은 옛날에는 그 수가 많지 않았는데 근래 점점 숫자가 불어나 이 때문에 현방의 손해가 심합니다. 

(승정원일기, 숙종 38년, 1712년 10월 20일)

 

V i


